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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

었으며,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빈집정비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전시 내 빈집실

태를 파악하고, 빈집관리 및 정비의 기본적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

하는 것임

■ 연구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법제도 고찰, 국내외 동향 등을 실시하였으며,

❍ 연구대상인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전시 빈집 정비의 방향 및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연구결과

 대전시 빈집 관리·정비의 목적 설정

❍ 노후불량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요소 제거, 양호한 빈집의 노후

불량화 방지 그리고 빈집 재활용을 통한 지역(마을) 활성화 및 재생

에 기여 등으로 설정하였음

 대전시 빈집 관리단계

❍ 대전시 빈집 관리단계는 ‘실태파악 -> 긴급조치단계 -> 소유자 우선

적 관리 -> 공공개입’ 등으로 추진토록 제안함



II

 대전시 빈집 관리시스템

❍ 대전시에서 빈집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과정(process)로 대응할 것인

가에 대한 「빈집 관리시스템」을 일반 빈집에 대한 관리시스템과 특

히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한 관리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일반 빈집 관리시스템]

[정비구역 내 빈집 관리시스템]



 III

과제 중요성 및 필요성 추진방안

조사자료의 
건축물대장과 연동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대장과의 연동 필요

-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존재
 : 상수도 미사용주택의 36%가 건

축물대장 미등재

- 현장조사에 기초한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

- 무허가 빈집건축물의 관리를 
위해서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빈집 긴급조치 
규정 필요

- 안전사고 등 위협적 빈집에 긴급한 
조치 실시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따라 위험대상물
의 이전, 제거, 사용금지 등을 취
할 수 있으며, 빈집정비법에도 
적시 필요

- 빈집정비법 개정 또는 대전시 
조례 제정 시 반영
(안전, 미관, 범죄예방 포함)

빈집정보 관리방안
(최신화 방안)

- 초기 전수조사 실시 이후 지속
적인 빈집정보 관리 필요

- 노후주택의 빈집화 방지 차원에
서 모니터링 필요

-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이 직
접 빈집으로 예상되는 주거를 
신고하도록 함(자발적 빈집정
보 수집)

- 주기적인 빈집 모니터링
(전기, 상수도 사용기준) 실시

다양한 
빈집정비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 빈집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사업
을 위한 재원확보 이슈로 등장

- 국비확보(도시재생뉴딜사업 연동)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 빈집정비와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
(빈집재생의 주체를 토지신탁, 
지역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화)

 빈집관리 과제 및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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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인구 정체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구도심 쇠퇴 등의 현상은 

이전과는 다른 패턴의 급격한 도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도시정비 측면에서는 전면철거 중심의 정비사업이 한계에 이르면서 

도시재생사업1)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임

❍ 주민과 공동체 활동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성을 유지하고 특수성

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주거지 정비 및 재생과정에서 최근 논의가 활발한 영역이 바로 ‘빈

집’이라고 할 수 있음

 - 빈집은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산으로 거주민이 이주하면서 발생한 구

도심의 쇠퇴 및 공동화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통계청 자료(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집(주택)은 

약 107만호(전체 주택의 6.5%)로 추정되며, 최근 정비사업이 지연 되거

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급증하는 추세임(2010년 대비 30.5% 증가)

 - 도시 내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 범죄 발생, 주거환경 악화 및 주변지

역 슬럼화 등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향후 인구 침체 및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노후 시가지의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주택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노후 시가지에 빈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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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나, 아직까지는 도시 차원에서의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빈집을 재인식하고 효과적인 

활용 및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

력이 진행되고 있음

 - 빈집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

화하고자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빈집정비법｣ 제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해결 노력과 함께 실

태조사를 통한 심도 깊은 대책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빈집정비법」 시행에 앞서 대전시 사전 대응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 정비구역을 포함한 대전시 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 빈집관리 및 정비의 기본적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전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함

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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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 국내외 동향 및 통계자료 분석을 위하여, 문

헌연구 방식을 수행하였음

 - 빈집관련 법ㆍ제도 고찰 : 빈집정비법 및 지자체 조례 검토 비교

 - 국내ㆍ외 동향 검토 : 빈집 정비 및 활용사례 조사

 - 통계자료 분석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등 빈집관련 자료 활용

❍ 또한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6개월 이상 상수도 미사용 주택을 추출하고, 입지특성 분석

 - 연구 대상인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

❍ 대전시 빈집 정비의 방향과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빈집정비법 시행에 대비한 대전시 전략 설정

 - 빈집 정비방안에 대한 논의 실시

문헌연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 ↓ ↓

선행연구, 사례 및 통계자료 
검토

빈집 현황조사
대전시 내외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 ⇩ ⇩

 - 관련법, 제도, 연구 
 - 국내외 동향 검토
 - 통계청 자료 검토

 -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

 - 대전시 빈집정비 
전략 및 정비방안 논의

[그림 1- 1] 연구의 진행방법



6 /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방안

2. 연구의 내용

❍ 1장 「서론」에서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정하고,

 - 연구의 방법 및 내용을 제시하였음

❍ 2장 「우리나라 및 대전시 빈집 현황」에서는

 - 전국의 빈집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 대전시의 빈집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3장 「선행 빈집 정비방안 검토」에서는

 - 우리나라 지자체 추진 정비방안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 이러한 사례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빈집 활용방안을 유형화하였음

❍ 4장 「빈집 정비여건 변화」에서는

 - 최근 제정된 빈집정비법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고, 

 -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등에 따른 여건변화를 살펴보았음

❍ 5장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전략 및 추진방안」에서는

 - 대전시 빈집 관리·정비의 목적 및 추진단계를 제시하고

 - 대전시 빈집 관리시스템을 제안하며,

 - 빈집관리 추진 시 과제 및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음

❍ 6장 결론에서는

 -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제언을 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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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

선행 빈집 정비방안 검토

□ 지자체 차원의 정비방안
□ 외국 사례 검토
□ 빈집 활용방안 유형화



Ⅳ장

빈집 정비여건 변화

□ 「빈집정비법」 등 제도적 여건 변화
□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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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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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및 대전시 빈집 현황

제1절 전국의 빈집 현황

1. 전국 빈집 변화추이

❍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우

리나라의 빈집 현황을 발표하고 있음2)

❍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995년 365,466호에서 2005년 

727,814호, 2015년 1,068,919호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1995년∼2015년 동안 192.5% 증가하였으며, 전체 주택수 

대비 빈집비율은 1995년 4.0%에서 2015년 6.5%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대전시 빈집은 1995년 10,220호에서 2015년 26,419호로 증가하였음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5-15(%)

전국 365,466 513,059 727,814 793,848 1,068,919 192.5

서울 39,806 56,642 79,800 78,702 79,049 98.6

부산 17,036 25,031 53,651 40,957 86,626 408.5

대구 10,477 14,223 18,192 29,766 29,610 182.6

인천 15,990 18,053 36,049 41,437 47,402 196.4

광주 5,044 13,741 12,993 17,534 26,705 429.4

대전 10,220 12,814 16,267 17,279 26,419 158.5

울산 - 9,673 14,017 15,646 21,423 121.5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주: 울산 증가율은 2000-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함

[표 2- 1] 우리나라의 빈집 추이
(단위 : 호, %)

2)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미분양주택 등 사람이 살지 않는 신축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면 빈집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빈집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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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수(호) 주택수 대비 공가비율(%)

[그림 2- 1] 우리나라 빈집 현황(2015년)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2. 주택유형별 빈집

❍ 전국의 빈집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부 비중은 1995년 

56.1%(205,092호)에서 2015년 61.2%(654,029호)로 5.1% 증가하였음

❍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비중은 1995년 42.5%(155,356호)에서 2015

년 53.4%(571,333호)로 10.9% 증가하였는데, 상당수가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됨

 - 같은 기간 동안 단독주택 비중은 1995년 41.9%(152,997호)에서 2015년 

24.5%(261,542호)로 17.4%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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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전국
호 1,068,919 261,542 571,333 54,485 165,969 15,590

(%) (100.0) (24.5) (53.4) (5.1) (15.5) (1.5) 

동부
호 654,029 45,220 430,114 35,331 134,759 8,605

(%) (100.0) (6.9) (65.8)  (5.4)  (20.6)  (1.3)  

읍부
호 141,843 29,999 80,378 11,240 17,434 2,792

(%) (100.0) (21.1) (56.7) (7.9) (12.3) (2.0) 

면부
호 273,047 186,323 60,841 7,914 13,776 4,193

(%) (100.0) (68.2)  (22.3)  (2.9)  (5.0)  (1.5)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표 2- 2] 빈집의 유형(2015년)

지역별

주택
유형별

[그림 2- 2] 지역별 및 주택유형별 빈집 분포 변화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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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치기간별 빈집

❍ 2010년 기준, 방치기간별 빈집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2- 3]과 같음

❍ 방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전국의 빈집은 276,151호로 전체의 34.8%를 

차지하며, 방치기간이 3∼6개월인 빈집은 전체 빈집의 16.2%인 

128,667호 그리고 방치기간이 6∼12개월인 빈집은 125,802호로 전체 

빈집의 15.8%를 점유하고 있음

❍ 방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빈집은 전체 빈집의 33.2%인 263,228호로 나

타났는데, 빈집 방치기간은 노후도 또는 관리상태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

으므로, 향후 ‘철거’ 또는 ‘활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대전시 빈집 중 방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빈집은 3,977호로 전체 빈

집의 23.0%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합   계
방 치 기 간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전국
793,848 276,151 128,667 125,802 263,228 

(100.0) (34.8) (16.2) (15.8) (33.2) 

서울 78,702 39,039 15,253 8,603 15,807 

부산 40,957 16,857 6,330 4,697 13,073 

대구 29,766 8,994 3,433 7,080 10,259 

인천 41,437 19,542 8,823 4,973 8,099 

광주 17,534 5,858 3,254 2,745 5,677 

대전
17,279 8,941 2,958 1,403 3,977 

(100.0) (51.7) (17.1) (8.1) (23.0)

울산 15,646 5,811 2,598 3,984 3,253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표 2- 3] 빈집 방치기간(2010년)
(단위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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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전시 빈집 현황

1. 빈집 규모 변화 추이

❍ 대전시 빈집은 1995년 10,220호에서, 2000년 12,814호, 2005년 16,267호, 

2010년 17,279호 그리고 2015년 26,419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995년 대비 2015년 빈집은 158.5% 증가하였음

❍ 전체주택 대비 빈집비율은 1995년 3.8%에서 2015년 5.6%로 1.8% 증가

하였음

[그림 2- 3] 대전시 빈집 추이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2. 자치구별 빈집 규모

❍ 2015년 기준 대전시 자치구별 전체 주택 중 빈집비율을 살펴보면, 유

성구가 8.3%로 가장 높고, 서구 5.0%, 대덕구 4.9% 등으로 나타남

 - 원도심에 해당하는 동구(4.5%), 중구(4.8%)는 상대적으로 전체 주택 대

비 빈집 비율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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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도심에 비해 유성구, 서구 등 신도시 포함지역의 빈집비율이 높은 것

은 통계청 자료에 미분양 주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구분 빈집수(호) 전체주택수(호) 빈집비율(%)

합계 26,419 468,885 5.6 

동구 3,496 77,218 4.5 

중구 3,881 80,402 4.8 

서구 7,241 143,769 5.0 

유성구 8,780 105,937 8.3 

대덕구 3,021 61,559 4.9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표 2- 4] 대전시 구별 빈집비율(2015년)

❍ 2015년 기준 빈집의 주택유형별 분포는 아파트가 74.3%(19,638호)로 

가장 높고, 다세대 13.0%(3,440호), 단독 6.5%(1,712호), 연립 4.8%(1,260

호) 순으로 나타남

 - 아파트 비중은 서구가 87.1%로 가장 높고, 중구가 58.4%로 가장 낮음

구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합계
호 26,419 1,712 19,638 1,260 3,440 369 
(%) (100.0) (6.5) (74.3) (4.8) (13.0) (1.4) 

동구
호 3,496 653 2,059 281 389 114 
(%) (100.0) (18.7) (58.9) (8.0) (11.1) (3.3) 

중구
호 3,881 454 2,265 240 802 120 
(%) (100.0) (11.7) (58.4) (6.2) (20.7) (3.1) 

서구
호 7,241 345 6,305 197 343 51 
(%) (100.0) (4.8) (87.1) (2.7) (4.7) (0.7) 

유성구
호 8,780 97 7,236 317 1,097 33 
(%) (100.0) (1.1) (82.4) (3.6) (12.5) (0.4) 

대덕구
호 3,021 163 1,773 225 809 51 
(%) (100.0) (5.4) (58.7) (7.4) (26.8) (1.7)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표 2- 5] 대전시 빈집의 주택유형(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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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의 건축연수는 15∼25년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도 2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화가 예상되는 35년 이상된 빈집의 경우 2,119호로 전체의 8.0%

를 점하고 있으며,

 - 자치단체별로 보면 동구가 21.0%로 가장 높고, 유성구의 경우 2.4%로 

가장 낮음

❍ 동구, 중구, 서구 및 대덕구 등에서는 건축된 지 15년 이상의 빈집 비

중이 높은 반면에, 유성구는 5년 미만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합계 ~5년 5~15년 15~25년 25~35년 35년~

합계
호 26,419 5,688 4,713 9,139 4,760 2,119 

(%) (100.0) (21.5) (17.8) (34.6) (18.0) (8.0)

동구
호 3,496 129 468 1,111 1,045 735 

(%) (100.0) (3.7) (13.4) (31.8) (29.9) (21.0) 

중구
호 3,881 338 720 908 1,227 686 

(%) (100.0) (8.7) (18.6) (23.4) (31.6) (17.7) 

서구
호 7,241 1,403 960 3,794 785 299 

(%) (100.0) (19.4) (13.3) (52.4) (10.8) (4.1) 

유성구
호 8,780 3,688 2,378 2,183 323 208 

(%) (100.0) (42.0) (27.1) (24.9) (3.7) (2.4) 

대덕구
호 3,021 118 187 1,143 1,380 191 

(%) (100.0) (3.9) (6.2) (37.8) (45.7) (6.3)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표 2- 6] 대전시 구별 빈집 건축연수(2015년)

❍ 단독주택은 전체의 80.7%가 건축된 지 35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아파트 빈집은 건축년수 15~25년이 3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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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5년 5~15년 15~25년 25~35년 35년~

합계
호 26,419 5,688 4,713 9,139 4,760 2,119

(%) (100.0) (21.5) (17.8) (34.6) (18.0) (8.0) 

단독
호 1,712 17 30 44 231 1,382

(%) (100.0) (1.0) (1.8) (2.6) (13.5) (80.7) 

아파트
호 19,638 5,360 3,200 7,390 3,205 483

(%) (100.0) (27.3) (16.3) (37.6) (16.3) (2.5)

연립
호 1,260 173 -　 180 657 103

(%) (100.0) (13.7) (0.0) (14.3) (52.1) (8.2) 

다세대
호 3,440 121 1,300 1,434 545 38

(%) (100.0) (3.5) (37.8) (41.7) (15.8) (1.1) 

기타
호 369 0 36 91 122 113

(%) (100.0) (0.0) (9.8) (24.7) (33.1) (30.6)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표 2- 7] 대전시 주택유형별 빈집 건축연수(2015년)

주택유형 건축연수

[그림 2- 4] 대전시 빈집 유형(2015년)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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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연수 35년 이상의 빈집 중 약 70%가 동구(34.7%)와 중구(32.4%)에 

집중되어 있음

 - 동구와 중구, 서구, 대덕구에서는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반면에, 유성

구는 공동주택(62.0%) 비중이 가장 높은 차이를 보임

[그림 2- 5] 건축연수 35년 이상 빈집의 구별 분포(2015년)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동구 단독 유성구 아파트

[그림 2- 6] 구별 빈집 유형의 건축연수 비교(2015년)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빈집은 조사기간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

은 주택으로 미분양주택 등을 포함하고, 폐가를 제외하고 있어, 본 

연구 수행의 대상이 되는 ｢빈집정비법｣에서의 빈집 개념과는 다소 차

이가 있음



20 /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방안

제3절 대전시 빈집 실태

1. 대전시 전체 현황

❍ 본 연구를 실증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전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음

 - 대전시 협조로 6개월 이상 상수도 미사용 계량기(가정용)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빈집을 추정하였음

❍ 2016년 기준 대전시 6개월 이상 상수도 미사용 주택을 기준으로 빈집

을 조사한 결과, 대전시 내 빈집은 총 3,967호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7] 대전시 빈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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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별 빈집 현황

❍ 대전시 전체 빈집 중 36.1%에 해당하는 1,434호가 중구에 분포하고 

있으며, 동구의 경우 33.7%인 1,336호가 분포하고 있어, 대전시 전체 

빈집의 약 70%에 해당하는 빈집이 원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 대덕구의 빈집은 477호로 대전시 전체 빈집의 12.0%이며, 서구의 경우 

473호인 11.9% 그리고 유성구의 경우 247호로 6.2%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호 %

합계 3,967 100.0 

동구 1,336 33.7 

중구 1,434 36.1 

서구 473 11.9 

유성구 247 6.2 

대덕구 477 12.0 

출처: 대전시 도시정비과

[표 2- 8] 대전시 구별 빈집 분포

❍ 행정동별로는 동구 중앙동이 305호로 가장 많으며, 은행선화동 225호, 

대흥동 177동, 대동 136호, 삼성동 124호 순임

❍ 빈집수가 많은 상위 행정동은 대덕구 회덕동을 제외하고는 동구와 중

구에 속해 있는 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중앙동의 경우, 전체 주택의 15.1%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청동(8.4%), 대사동(6.3%), 문창동(5.3%) 등의 빈집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음



22 /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방안

순위
빈집수(호) 전체주택대비 비율(%)

행정동 호 행정동 %

1 동구 중앙동 305 중앙동 15.1 

2 중구 은행선화동 225 대청동 8.4 

3 중구 대흥동 177 대사동 6.3 

4 동구 대동 136 문창동 5.3 

5 동구 삼성동 124 유천1동 5.1 

6 중구 대사동 121 은행선화동 4.7 

7 중구 유천1동 116 대흥동 3.9 

8 중구 석교동 115 기성동 3.8 

9 대덕구 회덕동 101 대동 3.4 

10 중구 용두동 97 용두동 3.2 

출처: 대전시 도시정비과

[표 2- 9] 대전시 빈집 분포 상위 행정동

빈집 현황 전체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

[그림 2- 8] 대전시 행정동별 빈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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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구역 내 빈집 현황

1) 정비구역 내 빈집

❍ 202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대

전시에는 총 121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 대전시 전체 빈집의 38.3%(1,520호)가 정비구역 내에 분포하고 있음

 - 동구는 전체 빈집의 53.9%(720호)가 정비구역 내 분포하며, 중구의 경

우는 38.7%(555호), 대덕구는 24.9%(119호)가 위치함

❍ 한편, 2015년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시 폐지된 정

비(예정)구역 또는 해제된 관리대상구역에는 전체 빈집의 15.3%(607호)

가 분포하고 있음

 - 중구는 전체 빈집의 21.9%(314호), 동구는 14.4%(192호)가 폐지된 정비

(예정)구역 또는 해제된 관리대상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구분 합계
빈집수(호)

정비구역 폐지/해제구역 구역 외

합계
호 3,967 1,520 607 1,840 
(%) 100.0 38.3 15.3 46.4 

동구
호 1,336 720 192 424 
(%) 100.0 53.9 14.4 31.7 

중구
호 1,434 555 314 565 
(%) 100.0 38.7 21.9 39.4 

서구
호 473 113 80 280 
(%) 100.0 23.9 16.9 59.2 

유성구
호 247 13 0 234 
(%) 100.0 5.3 0.0 94.7 

대덕구
호 477 119 21 337 
(%) 100.0 24.9 4.4 70.6 

출처: 대전시 도시정비과
주: 폐지/해제구역은 폐지된 정비(예정)구역 및 해제된 관리대상구역을 의미함

[표 2-10]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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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시가지(원도심) 주변에 정비구역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과 빈집 분포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9] 대전시 정비구역과 빈집 분포 밀도의 관계

대동역 인근 유천네거리 인근

[그림 2-10] 정비구역 밀집지역 빈집 분포

2) 정비사업 유형별 빈집 분포

❍ 정비사업 유형별 빈집 분포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빈집

이 37.9%(576호)로 가장 많고, 도시환경정비사업 27.0%(411호),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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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선사업 23.2%(353호), 주택재건축사업 11.7%(95호) 등으로 구성됨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 내 빈집은 정비사업 시행 시 철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철거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빈집이 본 연구의 주

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구      분 빈집수(호) 비율(%)

합      계 1,520 100.0

주택재개발 576 37.9

주택재건축 178 11.7

주거환경개선 353 23.2

주거환경관리 2 0.1

도시환경정비 411 27.0

출처: 대전시 도시정비과 제공

[표 2-11] 정비사업 유형별 빈집 현황

구분 합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도시환경
정비

합계
호 1,520 576 178 353 2 411 
(%) (100.0) (37.9) (11.7) (23.2) (0.1) (27.0) 

동구
호 720 127 46 291 2 254 
(%) (100.0) (17.6) (6.4) (40.4) (0.3) (35.3) 

중구
호 555 313 75 34 - 133 
(%) (100.0) (56.4) (13.5) (6.1) - (24.0) 

서구
호 113 56 57 - - -
(%) (100.0) (49.6) (50.4) - - -

유성구
호 13 - - - - 13 
(%) (100.0) - - - - (100.0) 

대덕구
호 119 80 - 28 - 11 
(%) (100.0) (67.2) - (23.5) - (9.2) 

출처: 대전시 도시정비과 제공

[표 2-12] 자치구별 사업유형별 빈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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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주택재개발사업(대화동3구역) 중구, 주택재개발사업(대흥2구역)

서구, 주택재건축사업(용문동123구역) 중구, 주택재건축사업(유천동3구역)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대사동2구역)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소제동1구역)

[그림 2-11] 주요 정비구역 내 빈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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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행 빈집 정비방안 검토

제1절 지자체 차원의 정비방안

1. 서울시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1) 추진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기존 저층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

 - 전·월세난 지속,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저조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함

2) 세부 추진계획3)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장기간(6년 

이상)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들을 리모델링하여 주거복지 수요층

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임

❍ 프로젝트 시행대상은 서울시 내 도심 주변 단독·다가구 등의 빈집으

로, 최대 8천만원 규모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

한 주택임(공공이 50% 지원)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 위험이 있거나 정비구역에 포함된 주택은 제

외(정비사업해제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은 가능)

 -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사업으로 유지할 예정

❍ 프로젝트 사업 주체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됨

3) 서울특별시(2016)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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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 리모델링비 지원 및 사업 기획, 홍보 총괄

 - 자치구 : 자치구 내 빈집 실태조사 및 입주자 모집

 - 사회적 기업 : 빈집 데이터를 활용한 주택 확보 및 리모델링 시행, 임

차인 관리 등

<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개요 >
○ 빈집요건
 ⅰ) 방 3개 이상,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ⅱ) 최대 8천만원 상당 리모델링으로 양호한 주거가 가능한 주택
 ⅲ)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주택
○ 지원규모 : 리모델링 비용의 50% 지원(동당 2~4천만원 한도)
 - 종전 건물단위 지원에서 면적당 지원으로 변경(평당 80만원 수준)
 - 전용 84㎡ 이하(2,000만원 한도), 85㎡ ~ 165㎡(3,000만원 한도), 165

㎡ 초과(4,000만원 한도)
○ 공공성 요건 : 시세 80% 이하 임대료, 6년 이상 거주 보장
 - 지원금액 3천만원 초과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거주기간을 8년으로 상향

[ 추진 절차 ]

출처: 서울특별시(2016),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시행지침

[그림 3- 1]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개념도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제3장 선행 빈집 정비방안 검토 / 31

3) 사업 추진결과

❍ 리모델링한 빈집은 쉐어하우스(두꺼비공가), 안전하우스 등으로 활용

되고 있음

두꺼비공가 1호점 전경 두꺼비공가 1호점 내부

두꺼비공가 8호점 전경 두꺼비공가 8호점 내부

[그림 3- 2] 두꺼비공가 전경 및 내부
출처: 공가 쉐어하우스 (http://www.gongga.kr) 

2. 부산시 - 햇살둥지 사업

1) 추진배경

❍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낙후된 도심 주변에 증가하는 폐·공가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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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공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햇살둥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

도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학생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과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전국 최초로 2012년 시행)

2) 세부 추진계획

❍ 햇살둥지 사업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폐·공가 소유자가 자치구에 직

접 신청한 후, 담당자와의 면담 및 현장실사 등의 적합성 여부를 거

쳐 자치구청장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함

 - 공사 완료 후 건물주와 입주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함

❍ 지원 규모는 건물당 최고 1,800만원이며, 입주자에게 3년 이상 주변시

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4)

❍ 입주대상은 지방의 대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독거

노인, 외국인근로자 등과 같은 주거복지 수요층임

< 부산시 ‘햇살둥지 사업’ 개요 >
○ 대상건물: 공가(빈집)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부분공가 포함)
 - 다가구·다세대주택, 시영아파트, 노후연립주택
○ 입주대상: 지방학생(고등학생, 대학생), 저소득 희망시민
○ 예산지원: 동당 최대 18백만원, 초과 비용은 건물주 개인 부담(전체 리모

델링 비의 50% 이내)
○ 지원조건: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 전·월세 임대
○ 임대기간: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년 의무화
○ 사업신청: 사업희망자(소유주) 및 입주희망자가 신청서 작성 후 해당구청 

건축과에 제출
○ 리모델링 처리절차: 건물 소재지 관할구청 건축과에 신청 → 구청담당자 

현장 실사 및 건물주 면담 → 리모델링 대상건물 결정 → 구청장과 건물
주간 협약체결 → 공사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입주

출처: 부산시청 홈페이지

4)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은 1,800만원 지원, 5년간 반값 지원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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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결과

❍ 2012년 처음 실시된 햇살둥지 사업은 2015년 6월 기준 233채의 폐·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313가구, 502명에게 임대하였음

 -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

라, 지방 대학생 및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햇살둥지 사업을 통한 빈집 리모델링 리모델링된 빈집의 내부

[그림 3- 3] 부산시 ‘햇살둥지 사업’
출처: 부산광역시 공식 블로그 쿨부산 (http://coolbusan.tistory.com/) 

3. 대구시 - 폐·공가 정비사업

1) 추진배경

❍ 도시 쇠퇴, 인구 감소 및 이주로 인해 발생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

고자 ‘폐·공가 정비사업’을 추진함(2013년부터 추진)

 -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를 정비

하여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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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계획

❍ 대구시는 폐·공가 전수조사를 통해 도심 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함

❍ 선정된 폐·공가(사업대상지)는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비지원을 

통해 철거되며, 철거 후 일정기간(3년 이상) 동안 쌈지공원, 간이쉼터, 

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활용됨

< 대구시 ‘폐·공가 정비사업’ 개요 >
○ 사업방식
 - 구·군에서 대상지 선정 및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 철거부지는 일정기간(3년 이상)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의 공공용지로 
   활용
○ 추진실적
 - 2013년~2016년간 총 163동의 빈집을 정비함(연평균 40호 내외)
○ 지원규모
 - 2013~2016년간 총 2,451백만원을 집행함(빈집당 평균 15백만원 수준, 

시비:구비=60:40)
출처: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3) 사업 추진결과

❍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 결과,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 녹지공간 확보 

등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옴

빈집정비 사업(전) 빈집정비 사업(후)

[그림 3- 4] 대구시 공·폐가 빈집정비 사업
출처: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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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산시 - 도심 빈집정비 사업

1) 추진배경

❍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심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함

2) 세부 추진계획

❍ 도심 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빈집의 소유자가 도심 빈집정비 사업

을 신청할 경우 시비를 지원함

❍ 빈집을 철거한 뒤 토지는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주차장, 쌈지공원, 텃

밭과 같은 공공용지로 활용함

3) 사업 추진결과

❍ 2016년 5월 기준으로 약 24억 규모로 511개소의 개·보수 및 정비 계

획을 마련함

❍ 새롭게 조성한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을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쾌

적한 도심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우범지역 발생을 방지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도심 빈집정비 사업(전) 도심 빈집정비 사업(후)

[그림 3- 5] 군산시 도심 빈집정비 사업
출처: 뉴스쉐어 (http://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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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전시 – 빈집정비 및 살맛나는 보금자리 조성사업

1) 빈집(공·폐가) 정비 사업

(1) 추진배경

❍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기존 도심에 빈집(공·폐가)이 증

가하는 추세에 있음

❍ 원도심에 편중된 빈집은 도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 빈집이 범죄와 방화 등 사유지 개념에서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

적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철거 등 예방시책이 필요하게 됨

❍ 빈집을 정비(철거)하여 공공용(공공녹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편익 증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관협업이 필요함

(2) 추진방향

❍ 소유자 자진정비 원칙

❍ 폐·공가 정비 후 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 빈집철거·폐기물처리 및 부지정비비용 시비 전액 지원

❍ 사업대상은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 외 빈집 또는 도정법에 의건 개발

예정구역 중 미 추진구역 내 빈집

❍ 빈집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수요에 맞춘 지속 가능한 공공용도로 활용방안 강구

❍ 자진철거를 위한 범시민적 인식개선 유도

(3) 추진계획

❍ 2016년 기준 10동, 2017년 30동, 2018년 50동 시행예정

❍ 예산지원 : 동당 8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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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맛나는 보금자리 조성사업

(1) 추진배경

❍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빈집(공가)을 장기간 방치하여 폐가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과 도시미관개선 등 시민이 

영위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민관협업 필요성 증가

❍ 최근 임대료 증가로 인한 지방학생 및 저소득시민 등 취약계층의 주

거비부담 증가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서민 주거안정 민·관 협치시

책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도시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가

(2) 추진방침

❍ 주거지의 신도시 이동 등으로 발생한 공동화와 도시의 쇠락 문제점을 

억제함은 물론 균형발전을 꾀함

❍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공가에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지원 후 주변시세

의 반값으로 일정기간 임대조건 등 지원요건 충족 시 수요조사 후 협

약지원

❍ 살맛나는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범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등 지속사업 검토 시행

❍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재학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입학, 복학 예정

인 지방대학생(고교생 포함),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

노인, 지방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 별도 지정

(3) 기대효과

❍ 공가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도시안전, 환경개선 등 민간

자본 적극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도시관리 문제 해소

❍ 사업 참여자의 임대수익 창출 및 지역 소규모 건설경기 활성화

❍ 지방학생 및 저소득서민 등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경감은 물론 쇠퇴를 

억제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서 도시의 경쟁력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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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 사례 검토

1. 해외 동향

❍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의 증가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빈집비율은 14%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약 11%, 영국 3% 중반, 독일은 1%대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영국과 독일의 경우, 빈집의 비율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

을 것으로 보임. 한편, 빈집 정비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시행

하기 때문에 빈집의 비율이 낮음

독일 공가율 변화 영국 공가율 변화 미국 공가율 변화

[그림 3- 6] 주요 선진국의 공가율 변화
출처: 부산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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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빈집정비 사례

1) 빈집 실태 및 동향

❍ 일본은 총 주택 수(약 6천만 호)의 13.5%(약 820만 호)가 빈집으로 추

산되며, 빈집 점유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2013년 기준)

❍ 특히, 주택수가 증가하면서 빈집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953년 빈

집율이 1.3%에서 2013년 1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 추세대로라면 2033년 일본의 빈집비율은 약 30%(2천만 호)를 상회

할 것으로 전망됨5)

[그림 3- 7] 일본의 빈집 변화와 현황
출처: 총무성(2013), 주택·토지통계조사

[그림 3- 8] 일본의 빈집 실태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5) 노무라종합연구소(한겨레 2017년 1월 3일자에서 인용) 일본 지자체 293개 중 81% 이상의 
지자체에서 빈집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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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대책을 위한 정책 및 지원

(1) 주요 조례 및 법령

❍ 초기에는 경관이나 환경과 관련된 조례6)에서 빈집 문제를 다루었으

나 2010년 7월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에서 빈집을 직접적인 대상

으로 하는 「도코로자와시 빈집의 적정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2015년 4월 약 430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시행 중이며, 권고·명령·

공표·벌칙·대집행 처분을 통해 전반적인 빈집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조례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응하고 전국적인 차원의 대책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2014년 11월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 2월 전면 시행됨

❍ ｢빈집대책특별조치법｣7)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 방재, 위

생, 경관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생활환경의 보전, 

빈집의 활용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됨(제1조)

(2) 정책 및 지원사업

❍ 빈집재생추진사업(국토교통성 사업)

 - 빈집 집적구역에서 거주 환경의 정비개선과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빈집의 활용과 철거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거주체험시설, 교류시설, 체험학습시설, 창작활동시설, 문화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 증축, 개축 등 실시

6) 홋카이도의 니세코쵸의 「니세코초 경관조례」, 치바현 가쓰우라시의 「가쓰우라시 깨끗
하고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등의 경관이나 환경 관련 조례에서 빈집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다룸

7) ｢빈집대책특별조치법｣에서는 도괴와 같이 보안이 위험하거나 위생상 유해한 상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이 훼손된 상태,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방치되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에 있는 빈집을 별도의 ‘특정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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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대책종합지원사업

 - 지역의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빈집을 활용하거나 철거하는 지방공공

단체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과는 별도

의 조치를 함

 - 보조대상사업 : 빈집의 활용 및 철거사업, 그 밖의 관련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시구정촌(市区町村)이며 보조율은 1/2임

❍ 선구적 빈집대책 모델사업

 - 「빈집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선구적인 대책을 검토·실시하는 지

역을 국가가 지원하고 성과를 전국적으로 전개해 가기 위한 사업임

 - 법무, 부동산 등의 전문가와 시정촌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사업으로 

실제 빈집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성과의 운용방침을 

공개해야 함

 - 사업의 흐름 : 시구정촌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검토→검토한 운용방침을 

현실 빈집에 적용→성과의 운용방침을 공개하고 전국적으로 전개

(3) 그 밖의 빈집 대책 현황

❍ HAPS(Higashiyama Artists Placement Service)

 - 교토 시내 약 11만 채의 빈집이 있으나,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의 경

우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되기 위해서는 개·보수를 위한 비

용이 많이 들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은 빈집을 계속 방치하

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HAPS(Higashiyama Artists Placement Service)는 

예술가와 빈집 소유주간에 발생하는 특수한 수요와 공급을 데이터베

이스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쌍방의 요구를 절충하면서 계약까지 코디

네이션하는 역할을 지님

- 「교토 시 빈집 활용, 적정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실시되면서 빈집

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교토시로부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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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빈집정비 사례

❍ 미국의 빈집은, 대체적으로 전체 주택수의 약 8~10%정도로 나타났음

❍ 미국 중서부 오하이 주에 있는 영스타운 시(City of Youngstown)는 철

강산업 쇠퇴와 함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역으로 1970년에 최고 

17만명이었던 인구수가 2000년에는 8만명으로 절반이 감소하였음

❍ 정부는 이와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새로운 도시계

획에 착수하였으며, 도시 확장보다는 8만명 인구 규모를 전제로 한 축

소도시정책(Shirinking City Policy)인 ‘영스타운 2010’을 수립하였음

[그림 3- 9] 미국의 빈집 현황과 분포
출처: 충남논단Ⅰ(열린충남), 임준홍(충남연구원): 선진국의 빈집 정책 및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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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스타운 2010의 계획에서 3,300호의 빈집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정

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05~2009년 철거한 빈집의 수는 1,289호임

(총 379만 달러의 철거비용 소요)

❍ 빈집 정비 대상이 되면 소유자에게 통지(수리 또는 철거)하고, 30일 

이내 소유자로부터 답신이나 수리 및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에서 직접 철거가 진행됨

❍ 철거비용은 이후 소유자에게 청구하며, 소유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지불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는 토지를 시가 강제 수용하는 강

력한 집행력을 가진 정책임

❍ 시 소유로 귀속된 토지의 활용은 시의 토지은행(Landbank)가 처리하

며,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토지

를 강제 수용하게 됨. 하지만, 토지를 시가 강제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유자의 신용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를 자진 

양도하는 방식도 함께 운영되고 있음

집 지키는 사람의 집 사업구조 증·개축집 사업구조

[그림 3- 10] 하우스할텐의 빈집재생사업 구조



44 /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방안

4. 독일 빈집정비 사례

1) 빈집정비 사례

❍ 독일의 빈집 정비 정책을 추진한 사례 중에 라이프치히(Leipzig)시가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주요한 사례임. 라이프치히(Leipzig)시는 중심시

가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정책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도시임

❍ 라이프치히시는 1930년대 70만명의 인구가 2000년에는 50만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 주택의 약 20% 정도의 약 6만호 정도가 빈

집으로 방치가 되었음

❍ 통일 후에는 구 동독지역에 발생한 100만호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동부독일 도시개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빈집 정

비와 관련하여 철거 시 1㎡당 6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함

❍ 빈집정비와 함께 주택 신규공급을 제한해 2년 만에 공실률이 20%에

서 16%로 낮춰짐

❍ 빈집 소유자가 철거를 할 경우, 시에서는 협정을 맺어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있으며 빈집을 철거한 후 그 토지를 10년간 녹지로 사용하는 

대신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협정 종료 후에는 소유자가 토지

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

2)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단체

❍ 하우스할텐(HausHalten)

 - 하우스할텐은 빈집 소유자와 사용자를 중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프치히 시의 시민단체임

❍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적 문제가 되었던 린덴아우어(Lindenauer)지

구의 역사적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린데나우지구협회 멤버를 중

심으로 도시재생국의 지원 아래 학생·건축가 등이 모여 2004년에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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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할텐은, 공공의 보조금을 받아서 빈집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자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보존하는 

‘사용에 의한 보전＇방식이 가장 큰 특징임

❍ 하우스할텐이 추진하고 있는 빈집재생사업은 ‘집지키는 사람의 집

(Wachterhaus)’과 ‘증·개축집(AusBauHaus)’이 있음

 - 집지키는 사람의 집(Wachterhaus)사업은 5년 기한으로 빈집을 사용 

희망자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사용료로 제공(2005년 시작하여 

2012년까지 시내 약 20건의 빈집 재생 프로그램을 시행)

 - 중·개축 집(AusBauHaus)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빈

집재생사업으로 기존의 ‘집지키는 사람의 집＇이 5년의 기한이 있는

데 반해, 소유자 동의하에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빈집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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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빈집 활용방안 유형화

❍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이나 지자체에서의 빈집활용방안을 종합하

면, 빈집의 활용유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거주시설 : 임대주택, 게스트 하우스, 레지던시 및 예술마을 등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기업, 작은 목욕탕, 책방, 가게 및 음식점 등

 - 기반시설 : 공공주차장, 공원(포켓공원), 공용텃밭 등

❍ 이상과 같은 빈집 활용유형은 빈집의 주변여건에 따라 면밀히 검토 

된 이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유형 사   례

거주
시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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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빈집 정비여건 변화

제1절 「빈집정비법」 등 제도적 여건 변화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 제정 이유

❍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

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

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

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50 /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방안

2) 목적 및 정의

❍ 빈집정비법의 목적(제1조)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

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결

과적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빈집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빈집’이란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 거

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

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미분양주택 등의 주택은 제외함

3) 빈집정비계획 및 실태조사

(1) 빈집정비계획 수립(제4조)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

음의 내용이 포함된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음

 -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등

❍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2) 빈집 등 실태조사(제5조)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빈집 여부의 확인

 -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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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등

4) 빈집정비사업 시행 및 빈집 철거

(1)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제9조)

❍ 빈집정비사업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함

 -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

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제10조)

❍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부동산투자

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의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3) 빈집의 철거(제11조)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다음과 같은 경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

며, 빈집정비계호기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52 /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방안

 -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

5)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1)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제15조)

❍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

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음

2. 「건축법」 빈집정비 제도화 내용

1) 개정 사유

❍ 개별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

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제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

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제4장 빈집 정비여건 변화 / 53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

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들을 정비하여 주

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

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절차에 따라 빈집

을 철거하여 도로, 공원, 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놀이터, 마을

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한편, 냉방설비를 건축설비의 정의에 포함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 공개하며, 농막 건축 시 접도 의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건

축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빈집정비 및 정비절차 등 개정 사유

(1) 빈집 정비(제81조의 2)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

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

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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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1조의2

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

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

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

할 수 있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

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不明)으로 보상비를 지

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함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

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1) 조례 제정 동향

❍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필요성

을 인식하고, 빈집 정비(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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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로 2013년 부산시에서 제정한 이후 2015년∼2016년을 전후

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2017년 2월 기준 서울 등 56개8)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수립‧시행 중

에 있음

구분
해당 지자체 조례

수
구분

해당 지자체 조례
수본청 시·군·구 본청 시·군·구

서울 ○
관악구, 동대문구, 

노원구(정비), 
4 경기 -

수원, 안성, 안양, 여주, 
파주, 평택, 이천

7

부산 ○
남구(정비), 중구, 

해운대구
4 강원 - 강릉, 삼척 2

대구 ○ 수성구(정비), 서구 3 충남 - 논산, 청양 2

인천 - 남구, 계양구 2 충북 -
단양, 보은, 옥천, 음성, 
제천, 증평(농촌), 충주

7

대전 - 유성구(폐․공가) 1 전남 -
고흥, 광양, 구례, 나주, 
목포(정비), 보성, 순천, 
여수, 장흥, 진도, 화순

11

광주 ○
남구, 서구(공가), 
북구(공‧폐가), 동구

5 전북 ○
김제, 남원(도시), 
익산(도시), 전주

5

울산 - - - 경남 ○ - 1

세종 - - -
경북 - 군위, 울진(농어촌) 2

제주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주: (정비)는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의미함

[표 4- 1] 빈집 정비 관련조례 제정 현황(2017년 2월 기준)

❍ 대체로 해당 지자체 전역을 범위로 하나, 서울 노원구, 부산 남구, 대

구 수성구 등 일부는 정비사업구역 내 밀집된 빈집으로 범위를 한정

하고 있음

❍ 조례 제정목적은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빈집의 현황관

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서울시는 빈집의 효율

적 활용·관리에, 부산시는 빈집 정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8) 빈집 정비 이외의 공‧폐가 관련조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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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조례 내용은 빈집에 대한 정의와 조례 수립목적, 빈집 활용 

및 관리, 지원계획 수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구분 세부 조항 구성

서울
(본청)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책무)
제5조(활용 및 관리대상빈집)

제6조(빈집 활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대상빈집 확보 등)
제8조(대상빈집 정비)
제9조(대상빈집 공급 등)
제10조(시행자 선정 등)

제11조(입주자 선정 등)
제12조(빈집 관리)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4조(홍보) 
제15조(지도·감독) 
제16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부산
(본청)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대상)

제7조(빈집 활용 방법 등)
제8조(빈집정보관리시스

템 구축·운영)
제9조(홍보) 

경기
수원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대상 등)

제7조(빈집 관리)
제8조(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4- 2] 타 지자체의 빈집 조례 주요 내용

2) 대전시 조례제정 현황

❍ 대전시에서는 유성구가 2013년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대전시 유성구 조례는 폐‧공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

로 제정된 것으로, 최근의 빈집 문제를 인식하고 현황조사, 관리 및 

활용, 정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빈집 조

례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다만, 공·폐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1차적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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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시행 2013.8.9.]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047호, 2013.8.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공가 등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건
축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각종 붕괴사고, 범죄 및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음 각 호에 언급한 용어의 정의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
한다.

1. 위험한 상태 : 건축물이 유지와 보수를 받지 않아 붕괴되거나 건축재료가 비산될 우려
가 있는 상태와 화재나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소유자 등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긴급안전조치 : 건축물의 사용과 출입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재료 등의 비산이 있을 경

우 주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유자 등의 책무) 소유자 등은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건
축물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건물과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도·권고) 구청장은 폐·공가 및 건축물이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에 임박하고 소유자 등이 지도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아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긴급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긴급안전조치를 행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47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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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1.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

❍ 문재인 대통령 도시재생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2017년 4월 

9일 발표되었음

❍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소단위 정비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을 통한 주거개선사업을 같이 추진하고자 함

❍ 새정부가 추진할 도시재생은 기존 쇠퇴지역 구도심 정비뿐만 아니라, 

뉴타운 해제지역과 같은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도 포함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키워드는 3가지임

 - 구도심활성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젠트리피케이션 대비

2.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 유형

❍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6개 유형, 15개 모델로 추진될 예정임

 - 6개 유형은 정비사업보완형, 저층 주거지정비 및 매입, 역세권정비형, 

사회통합농어촌복지형, 공유재산활용형, 혁신공간창출형이며,

 - 15개 사업모델은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저층노후주거지 

재생, 주택매입·장기임차 공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공유지 

복합사업, 생활복지주택, 농어촌복지 공유주택 2만호, 중소도시 시내 

정비, 국공유지 위탁개발,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 저밀 공용청사 복합

화, 도심 신활력 거점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복합지식산업센터 건

립, 복합기숙사·캠퍼스타운, 생산하는 아파트단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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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사업모델 주요 내용

정비사업
보완형

① 재개발·재건축
안전등급 D, E 등 열악 지역, 공
공개입 불가피 지구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 내 장기 쇠퇴지구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

③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 뉴타운 해제지역 등

④ 주택매입·장기임차 공공
주택

빈집, 주택비축용 주택, 장기임차 
후 활용형 주택 등

역세권
정비형

⑤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500m 이내

⑥ 역세권 공유지 복합사업 역세권 내 국공유지(주차장 등)

사회통합
농어촌복지형

⑦ 생활복지주택, 농어촌복
지 공유주택 2만호

귀농주택, 치매노인 생활복지주택, 
농어촌 노인 쉐어하우스 등

⑧ 중소도시 시내 정비 지방 중소도시 도심·노후상가지역

공유재산
활용형

⑨ 국공유지 위탁개발
청사, 창업지원, 문화, 기타 복합
시설

⑩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
이전 군부대, 이전대상 공항, 공공
기관 이전지 등

⑪ 저밀 공용청사 복합화
저밀활용 주민센터, 파출소 등의 
복합화

혁신공간
창출형

⑫ 도심 신활력 거점 조성
도심 저활력지역, 대학인근 미활
용, 구산업거점, 전통문화지역 등

⑬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낙후(산업)지역, 산업단지, 준공업
지역 등

⑭ 복합기숙사, 캠퍼스타운 대학부지, 대학인근

⑮ 생산하는 아파트단지
아파트에 스마트 및 일자리 기능, 
미래생활주거환경

[표 4 -3]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 및 사업모델

3. 주거재생사업

❍ 뉴딜사업은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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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 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음

[그림 4-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시 

4. 도시재생뉴딜의 차별화 요소

❍ 기존도시재생 사업과 새로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교하면 [표 4- 4]

와 같음

기존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주도 방식(Top-down) → 지역주도 방식(Bottom-up)

주민체감이 미흡한 대규모 
계획 중심

→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

전국 46곳의 미흡한 지원
(연평균 국비 1,500억원 지원)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적은 소규모 
주거재생사업 위주로 전폭적·통합 지원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9조원, 공기업 
투자유도 3조원으로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 주민 재정착, 부동산 시장 안정 최우선

[표 4- 4]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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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전략 및 추진방안

제1절 대전시 빈집 진단 : 시급성 검토

1. 타 시도와의 비교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대전시 빈집은 26,419호로 전체 주택 

468,885호의 5.63%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시 5.49% 그리고 인천시 

5.03%에 비해 높은 상황임

❍ 특히 빈집 중 12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의 점유비율이 23.0%로서 광주

시의 32.4% 보다는 9.4% 낮으나, 인천시 19.5% 보다 높은 수준임

(2010년 기준)

❍ 실제 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대전시와 인천시를 간접 비교하면, 

  - 2016년 대전시 빈집(6개월 상수도 미사용 기준)은 3,967호로 2015년 

주택수의 0.85%를 점유하며,

  - 인천시의 경우, 2014년 전수조사결과 빈집(1년 미사용 기

준 폐·공가)이 1,737호로 2015년 전체 주택의 0.18%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시 보다 빈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천시에서 빈집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이 적극적이란 점에서 대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인천시 남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빈집 정

비사업 TF를 꾸렸음

  - 한편 부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빈집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64 /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방안

도시재생뉴딜 정책 연계 구도심 ‘폐·공가’ 새단장 
市, 빈집 정보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애인동네만들기’ 등 추진

  인천시가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연계해 구도심 ‘빈집(폐·공가)’ 정비 사업

을 추진한다.

  3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에 장기간 미사용하거나 안전 등 주거환경

을 저해하는 빈집을 활용해 슬럼화 지역을 지난 2013년부터 도시정비기금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가 그동안 빈집을 활용한 정비사업은 사업비 21억6천500만원, 총 38건(주

차장 14건, 소공원 및 텃밭 17건, 공동이용시설 4건, 임대주택 3건)을 추진했

다. 시는 장기간 미사용하거나 안전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을 앞으로 임

대주택, 박물관, 경로당 등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 중 하나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등의 사업에 인천형 빈집을 활용한 ‘애인동네만들기’ 등의 사업을 기획해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역 빈집에 대한 촘촘한 전수조사 

및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시의 빈집 정비 사업계획과 발맞춰 인천 남구는 전국 최초로 빈집 정비사업 

TF팀을 꾸렸다. TF팀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부서가 참여하며, 매주 수요

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구는 조례를 마련하거나 자체 예산을 들여 현

재까지 빈 건물과 집 21개소를 예술공간이나 주택가에서 아파트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 주택관리소’로 재단장해 활용하고 있다.

  새 정부는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으로 100개씩 임기내 50조원을 투입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

지 시행해왔던 기본 1만㎡이상의 대단지형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소규모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다.

  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인천 원도심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에 대해 시관계자는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규 도시재

생 뉴딜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8월 4일 

오후 3시 시청 장미홀에서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

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빈집에 포함된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77@kyeonggi.com  발행일 2017년 08월 04일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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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폐가 철거 부지..주차장·주민휴식공간 등으로 활용(승인 2016.01.26. 10:01)

  부산시가 도심 속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전국 최초
로 구축했다. 이들 빈집을 철거한 부지는 주차장이나 주민 휴식공간 등으로 활
용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
터 본격적인 빈집관리 사업을 벌인다.

  빈집정보 시스템은 부산 원도심의 골칫거리였던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이를 공간자산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빈집정보시스템을 경
찰청, 소방본부, 자치구·군 등과 공유해 각종 빈집 관련 정책을 펼친다. 
  우선 올해 16억원을 들여 지역 내 200동 안팎의 폐가를 철거할 예정이다. 철
거한 폐가 부지는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주민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심 빈집을 새로 고쳐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임대
하는 햇살둥지사업으로 6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참여자(집주인)와 입주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66.7%로 상향 조정하고, 입주 대상도 주거 취약계층 전반으로 넓혔다. 
  아울러 1970년대 이후 철거와 이주로 생긴 산동네 등을 재개발하는 '정책이
주지 그린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반여·반송·장림·신평 등 18
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차장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중심의 생활공동체를 형성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밖에 경찰청과 함께 빈집 밀집지역 4곳에 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을 벌여 범죄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심 속 빈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각종 범죄와 방화 등 사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폐가와 
빈집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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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현장조사

❍ 대전시 일부 빈집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급히 안전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일부 빈집의 경우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음

[그림 5- 1] 원도심 일대 빈집 : 정비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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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 유천동·산성동 일대 빈집 : 정비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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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전시 빈집 관리·정비의 목적 및 추진단계

1. 빈집 관리·정비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빈집 관리·정비의 목적을 [그림 5- 3]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였음

   첫째, 노후불량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요소 제거

   둘째, 양호한 빈집의 노후불량화 방지

   셋째, 빈집 재활용을 통한 지역(마을) 활성화 및 재생에 기여

❍ 빈집 관리와 정비의 주요 목적은 빈집을 채우거나 철거함으로서, 빈

집활용에 우선하여, 빈집을 해소하는 것임

[그림 5- 3] 대전시 빈집 관리·정비의 3대 목적

2. 빈집정비 추진단계

❍ 빈집정비법에 기초해 볼 때, 대전시에서의 빈집정비는 [그림 5- 4]와 

같이 3단계로 추진이 가능할 것임

❍ 1차적으로 대전시 자치구단위로 빈집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시에서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기초로 자치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함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유형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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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 빈집정비 추진단계

3. 대전시 빈집 관리단계

❍ 대전시 빈집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때 소유자에 대

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빈집이 주변지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긴급조치를 실시함

  - 빈집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펜스, 야간조명 설치 등

  - 미관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가림막 등

  - 범죄예방이 필요한 경우 : 출입자제 사인, 시건장치 등

❍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점유하거나 활용토록 유도함9)

❍ 소유자 자발적 대응이 미진할 경우, 공공에서 관리명령 등을 시행함

[그림 5- 5] 대전시 빈집 관리단계

9) 일본의 경우에도, 빈집관리의 1차적 책임은 빈집 소유주에게 있으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적, 경제적 사정 등으로 관리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경우, 주민에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이면서 빈집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치
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활성화의 관점에서 빈집의 유효한 활용을 모색하고, 주변 생
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이동훈, 
2017,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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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전시 빈집 관리시스템

1. 대전시 빈집 관리시스템

1) 일반 관리시스템

❍ 빈집으로 예상되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이 주택이 빈집인지 아닌지

를 판정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빈집 예상주택이 빈집으로 판정되며, 빈집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함

❍ 빈집에 대한 정보수집과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빈집정보시스템에 등재함

❍ 한편 이 단계에서 발생한 빈집에 대해 긴급조치를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함

  -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 파악여부를 실시하고,

  - 소유자가 확인이 된 경우 긴급조치를 시행토록 조치를 실시하며,

  - 만약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긴급조치

를 실시토록 함

  - 소유자가 긴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공에서 긴급조치를 

실시토록 함

❍ 긴급조치가 필요 없는 빈집의 경우, 공공에서 시행하는 계획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함

  -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이 시행되면서 자연스럽

게 빈집은 해소될 것임

❍ 한편 빈집에 대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계획이 없는 경우는 일반 빈집 

관리정비과정으로 추진함

❍ 빈집에 대해 소유자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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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에 대한 계획을 시행토록 권고하며, 계획이 시행될 경우 빈집이 해소됨

❍ 한편 소유자가 빈집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계획이 있는 경

우에도 장기간 계획이 시행되지 않아, 빈집 장기화가 이어질 경우, 1

차적으로는 빈집 활용을 권고하며 빈집정비사업 등을 소개하여, 자발

적으로 빈집을 해소토록 권유함

  -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빈집활용계획 마련되어 시행되면 빈집이 해소될 것임

❍ 빈집에 대한 소유자의 활용 및 해소 노력 등이 시행되지 않아, 빈집 

장기화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에서 빈집정비단계를 추진함

❍ 빈집에 대한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빈

집을 해소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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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구역 고려 시스템

❍ 전술한 대전시 빈집관리시스템(일반관리시스템 : [그림 5- 6])에서 

‘공공계획’을 정비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설정하여, 관리시스템을 

조정하면 [그림 5- 7]과 같음

  - 빈집이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치 않은 경우로 구분

하여 접근이 가능함

❍ 빈집이 정비구역에 위치해 있을 때, 해당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경우, 그리고 특히 정비사업이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될 경우는 빈집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임

  - 한편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나 전면철거방식이 아

닌 현지개량방식 등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일반빈집에 

대한 관리정비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빈집이 정비구역 외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빈집에 대한 

관리정비 프로세스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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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구역에서 정비방안

1) 정비사업 유형별 빈집정비방안

❍ 정비사업구역과 정비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빈집정비방안을 제안하면 

[그림 5- 8]과 같음

❍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빈집

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

❍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

는 빈집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실

시할 수 있을 것임10)

❍ 한편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구역에 있어서,

  -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사업에 의한 빈집의 

보수, 철거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그림 5- 8] 정비사업 유형별 빈집 정비방안 검토

10)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빈집정비법 제47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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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구역에서

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의한 정비가 시행될 수 있음

❍ 정비사업구역 외, 특히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빈집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에 의한 빈집정비가 가능할 것임

2)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의 분포적 특성에 다른 접근방식

❍ 빈집의 분포 특성에 따라 정비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 빈집이 개별적으로 분포할 경우에는 건축물단위의 개별적 접근이 이

루질 수 있을 것이며,

❍ 반면 빈집이 군집적으로 분포할 경우에는 건축물단위의 빈집정비와 

함께, 주변의 노후주택 등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11)

[그림 5- 9] 빈집의 분포적 특성에 따른 접근법

11) 빈집의 활용은 빈집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고려가 
되어야 할 주변지역의 범위를 이희연(2017)은 ‘통’으로 보았음. 즉 행정구역 상 통이 
주민들이 실제로 인식하는 근린으로 설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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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향후 빈집관리 추진 시 과제 및 추진방안

1. 조사자료의 건축물대장 연동 및 빈집소유자 특정

□ 건축물대장 등 관련기관과 자료 연동

❍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건

축물대장과 연동되어야 함(법 제15조)

 - 빈집정비법에서도 빈집정보시스템을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용도, 구조, 건축면적, 사용승인년월, 연면적, 대

지면적, 높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빈집의 주택여건을 파악하기 위하

여 필수적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음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
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
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
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도지사
  3.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군수·구청장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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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전시 내 6개월 이상 상수도 미사용 계량기를 기준으로 추정

한 빈집은 총 3,967호이며, 이중 건축물 대장과 연동되는 주택은 약 

64%인 2,533호임

 - 이는 반대로 상수도 미사용 주택의 약 36%에 대한 주택은 건축물대

장이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이 필요함

   ·무허가 빈집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현지조사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무허가 빈집건축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정

상적인 등기가 필요하며, 이 경우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난 2014. 1. 17. ~ 2015. 1. 16.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무허가주택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 바 있음

 - 국토부(2017)에서도 빈집 추정방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대부분이 지도

상의 건물도형과 건축물 대장 또는 건물에너지 정보 등 속성정보의 주

소체계 미매칭을 원인으로 보고 있음

 - 이에 현장과 가장 정확성이 높은 도로명 주소의 상세주소(동, 호)를 활

용하여, 주택의 호 단위 빈집 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조사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빈집정보시스템과 관련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협업은 [그림 5-10]과 

같이 구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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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빈집정보시스템과 관련기관 자료공유 및 협업 구상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p.211

□ 빈집소유자 특정

❍ 빈집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빈집 소

유자를 특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빈집소유자를 특정하는 방법은 국세·지방세 정보에 의한 방

법, 등기부등본에 의한 방법 그리고 지역주민 탐문 등에 의한 방법 

등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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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빈집소유자 특정방법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p.163

❍ 일본의 경우, 빈집 활용과 철거사업비용으로 소유자 특정에 필요한 교

통비, 증명서 발급비용, 통신비, 위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빈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소유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

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함

으로써 빈집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이종현, 2014, p.22)

2. 빈집에 대한 긴급조치 규정

❍ 안전사고 등 빈집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12)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

급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본 연구 제3절에 제시된 ‘대전시 빈집관리시스템’에서도 발생한 빈

집에 대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긴급조치를 실시하도

록 제안하고 있음

12) 이희연(2017)은 빈집의 위해성을 ‘안전(붕괴, 화재, 범죄 등)’, ‘위생(악취, 해충발생 
등)’, ‘경관(근린의 경관 악화 등)’, ‘통행방해(입목 등의 방치로 인한 통행 장해)’ 
등으로 구분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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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정비법 또는 향후 제정될 대전시 조례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근거

를 확보함으로서, 빈집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라 위험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금지 등을 취할 수 있으나, 빈

집정비법에서도 적시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 유성구에서는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를 제

정한 바 있으며, 이 조례에서는 긴급안전조치를 ‘건축물의 사용과 

출입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재료 등의 비산이 있을 경우 주변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음 각 호에 언급한 용어의 정의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위험한 상태 : 건축물이 유지와 보수를 받지 않아 붕괴되거나 건축재료가 비산될 우려

가 있는 상태와 화재나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소유자 등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긴급안전조치 : 건축물의 사용과 출입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재료 등의 비산이 있을 경

우 주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제5조(지도·권고) 구청장은 폐·공가 및 건축물이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에 임박하고 소유자 등이 지도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아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긴급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긴급안전조치를 행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82 /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방안

❍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지방법

원을 활용하여 빈집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에게 위험요

소 제거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위험부분에 대

한 철거를 시행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만일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에서 우선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13)

13) 이종현(201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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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집정보 관리방안 : 정보의 최신화방안

❍ 광역자치단체에서 구축하게 되는 빈집정보시스템은 [그림 5-12]와 같

이 정보수집·연계, 빈집관리 및 활용, 빈집추정 및 추출 그리고 실

태조사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출 것으로 예측됨

[그림 5-12] 빈집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p.205

❍ 빈집정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빈집관련 정보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빈집(빈집발생 및 소멸)을 어떻게 업데이트

(update)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최신 빈집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유지(빈집자료 최신화)토록 함

 -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여건 변화를 지자체에 통보하게 함으로

서, 수시로 빈집정보가 업데이트되도록 함 : 변화 내용에 대한 실제 현

장 확인과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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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이 직접 빈집이라고 예상되는 주거를 지자체

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유주나 인근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빈집정보 수집 외에, 지자체에서 

매년 2회∼4회 주기적으로 빈집에 대한 여건변화를 정보시스템에 반영

함 : 전기 및 수도사용 자료 등에 기초한 변화내용

소유자에 의한 자발적 통보 ← [홍보 필요]

↓

주민에 의한 신고 ← [홍보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 모니터링 ← [1년 2회∼4회 실시]

[그림 5-13] 빈집정보 수집 단계

❍ 한편 빈집에 대한 정보파악도 중요하나, 노후주택의 빈집화를 방지하

는 차원에서 거주·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예를 들어 6개월∼1년 

미만 기간 동안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주택)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노후주택이 빈집화되거나 또는 빈집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폐가화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주택의 빈집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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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빈집정비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 다양한 빈집정비사업 발굴

❍ 대전시에서는 2016년 이후 『빈집정비 및 살맛나는 보금자리 조성사

업』을 통해 빈집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전술한 계획에 따르면, 2016년 10동, 2017년 30동 그리고 2018년 50동

에 대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빈집 정비사업은 개인 또는 민간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그리고 중앙

정부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용성이 있을 경우, 개인이 직접 빈집에 대한 정비

를 실시할 것이며, 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민간차원에서의 사업으로 빈

집정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경제적 효용성이 낮은 지역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빈집의 경우, 공공인 지자체나 국가차원에서의 빈집정비가 필요함

❍ 향후 빈집정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대전시나 

자치구 차원에서 빈집정비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차원에서의 빈집정비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 공공차원에서 빈집정

비사업 유형을 검토하여, 빈집정비 해당지역에 적합한 사업유형을 적

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빈집정비방식은 도시재생사업

에 의한 정비라고 할 수 있음

 - 국가에서는 2014년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선도지

역사업 중 공가재생 및 활용사업은 [표 5- 1]과 같음

❍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동한 

빈집정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는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유형의 주택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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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차 공공주택사업모델을 통한 빈집정비가 가능할 것임

 - 2017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관련 공모사업(중앙공모나 광

역공모사업)에서도 빈집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구   분 공가 재생 사업 세부사업

광양시

집수리 지원사업 빈집 철거 후 한옥 리모델링

주택신축사업 노후불량 주택 및 공폐가를 이용한 한옥주택 신축사업

도시숲가꾸기, 
도시텃밭 조성하기

공폐가를 활용한 녹지공간, 도시텃밭 조성

광주 
광산구

삶의 문화가 있는 커뮤니티 재생

역전 해피하우스 조성사업

역전 문화공방 조성사업

도산 소공원 조성사업

광주 서구
활력화 및 소득창출을 위한 

주거개선 사업
노후 주택 및 공폐가를 상가 또는 사무실로 개조하여 
소득창출

김천시 살고 싶은 우리동네 사업

빈집 리모델링 주택/상가 임대사업

내 집앞 문화공간 만들기(공가 및 담장 허물기)

주민과 함께하는 집수리(빈집활용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남원시

사랑정원(소광한루원조성) 방치된 화재건물 정원 조성

숨은공간찾기(유휴공간DB구축) 유휴공간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매년 15동 내외 빈집 정비 지원

수원시 수원형 행복주택공급 노후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아산시 “로얄모산”운영 폐가를 활용하여 도자기 관련 예술인 유치

제천시 마을기업 구축사업
실버방앗간 운영

마을민박방방곳곳 스테이(빈방활용)

춘천시 소양공동체 마을만들기 게스트하우스 조성계획

자료 : 각 지역 공모서 내용 재구성
출처 : 박성남, 2017, p.20

[표 5- 1] 도시재생 일반지역(2016-2020)에서 공가재생 및 활용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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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공가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정리하면 [표 5- 2]와 같음

 - 인천시의 경우, 시주도로 정비구역 내 공·폐가 정리사업을 실시하였

고,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는 깨끗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폐·공가 활

용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아카사키촌 주거지 재생사업 등

이 시행되었음

 - 광주시에서는 공폐가정비사업, 공폐가 매입 도심재생 시범사업, 문화전

당 주변 공폐가 문화공간 조성, 예술인 창작공간 마을기업 육성 등과 

같은 정책 및 사업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었음

 - 부산시의 경우, 시 주도로 폐가없는 마을만들기, 드림스타트 누리보듬

센터, 햇살둥지사업 등이 시행되었고, 기초자치단체 주도로는 사라미주

거 지원사업과 공폐가 정비사업이 시행되었음



88 /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방안

구   분
사업목적 사업방법

사업특징

지자체 정책명(사업명) 사업지역 매입/임대

인
천

시주도
정비구역내 공·폐가 

정리사업
공공용지 공급 철거 정비구역 임대

기초자
치단체
주도

깨끗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주거공급 리모델링
재개발
지역외

임대

폐·공가 활용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공급 리모델링 - 임대

아카사키촌 주거지 
재생사업

공공용지 공급 철거 - 임대

광
주

시 
주도

공폐가정비사업 공공용지 공급 철거
도시정비
사업 구역 
우선정비

매입

공폐가 매입 도심재생 
시범사업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 매입

문화전당 주변 공폐가 
문화공간 조성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

예술인 창작공간 
마을기업 육성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
매입/장기

임대

부
산

시 
주도

폐가없는 마을만들기 공공용지 공급 철거 - 임대

드림스타트 누리보듬센터 복지센터 조성 리모델링 -

햇살둥지사업 주거공급 리모델링 - 임대

기초자
치단체
주도

사라미주거 지원사업 주거공급 리모델링 - 임대

공폐가 정비사업
(반여반송 주차장조성사업)

공공용지 공급 철거
정비사업
구역내

매입

출처 : 이종현(2014, p.26)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표 5- 2] 폐·공가 관리 정책 및 사업

□ 빈집정비사업 추진 및 재원확보

❍ 빈집정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빈집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임

❍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실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

원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임

❍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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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한 빈집의 자율적 정비 및 활용을 적극으로 유도하며, 

 - 이차적으로는 국비확보 즉 전술한 것과 같은 빈집관련 국가공모사업

을 통해 빈집을 정비·관리토록 함

 - 대전시에서는 이상과 같은 2가지 접근과 더불어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

하여 빈집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및 재원확보방안을 제안하면 다

음과 같음

 - 빈집재생 및 활용을 위해, 빈집정비와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데, 빈집 재생의 주체를 토지신탁, 지역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화하는 구

조적 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공가의 매입 및 활용비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이

용할 수 있음[법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

밀부담금 중 일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차입금, 

기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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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 및 추진방안 종합

❍ 향후 대전시 빈집관리 추진 시 과제, 중요성 및 필요성 그리고 추진

방안을 종합하면 [표 5- 3]과 같음

과제 중요성 및 필요성 추진방안

조사자료의 
건축물대장과 연동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대장과의 연동 필요

-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존재
 : 상수도 미사용주택의 36%가 건

축물대장 미등재

- 현장조사에 기초한 빈집정보시
스템 구축

- 무허가 빈집건축물의 관리를 
위해서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빈집 긴급조치 
규정 필요

- 안전사고 등 위협적 빈집에 긴급한 
조치 실시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따라 위험대상물
의 이전, 제거, 사용금지 등을 취
할 수 있으며, 빈집정비법에도 
적시 필요

- 빈집정비법 개정 또는 대전시 
조례 제정 시 반영
(안전, 미관, 범죄예방 포함)

빈집정보 관리방안
(최신화 방안)

- 초기 전수조사 실시 이후 지속
적인 빈집정보 관리 필요

- 노후주택의 빈집화 방지 차원에
서 모니터링 필요

-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이 
직접 빈집으로 예상되는 주거
를 신고하도록 함(자발적 빈집
정보 수집)

- 주기적인 빈집 모니터링(전기, 
상수도 사용기준) 실시

다양한 
빈집정비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 빈집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사
업을 위한 재원확보 이슈로 등장

- 국비확보(도시재생뉴딜사업 연
동)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 빈집정비와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
(빈집재생의 주체를 토지신탁, 
지역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화)

[표 5- 3] 빈집관리 과제 및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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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의 방법 

및 내용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빈집정비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전시 내 빈집실

태를 파악하고, 빈집관리 및 정비의 기본적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

하는 것임

❍ 2장 「우리나라 및 대전시 빈집 현황」에서는 전국의 빈집에 대한 현

황을 살펴보고, 대전시의 빈집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전국의 빈집(미분양주택 포함)은 1995년 365,466호에서, 2015년 

1,068,919호로, 1995년∼2015년간 192.5% 증가하였으며,

 - 대전시 빈집은 2016년 기준 26,419호로,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율

은 5.6%임

 - 2016년 기준 대전시 내 6개월 이상 상수도 미사용 주택은 총 3,967호

이며, 중구에 36.1%, 동구에 33.7% 집중 분포하고 있음

 - 빈집 3,967호의 38.3%인 1,520호는 정비구역 내에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주택재개발구역 내(37.9%)에 가장 많이 분포함

❍ 3장 「선행 빈집 정비방안 검토」에서는 지자체 추진 정비방안 및 외

국사례를 검토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

며, 부산시에서는 햇살둥지사업, 대구시에서는 폐·공가정비사업,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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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에서는 도심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 일본의 빈집은 2013년 기준 총 주택수의 약 13.5%를 점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약 43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고, 2014년 「빈

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2015년 2월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음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빈집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거주시설, 주민공

동이용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4장 「빈집 정비여건 변화」에서는 최근 제정된 빈집정비법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등에 따른 여건변화를 살

펴보았음

 - 정부에서는 2017년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음

 -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

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

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

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 4가지임

 - 2015년∼2016년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빈집관련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도시재생의 3대 키워드는 구도심활성화·쾌적

한 주거환경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젠트리피

케이션 대비 등임

❍ 5장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전략 및 추진방안」에서는 대전

시 빈집 관리·정비의 목적 및 추진단계를 제시하고, 대전시 빈집 관

리시스템을 제안하며, 향후 빈집관리 추진 시 과제 및 추진방안을 제

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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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빈집 관리·정비의 목적을 노후불량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위

험 요소 제거, 양호한 빈집의 노후불량화 방지 그리고 빈집 재활용을 

통한 지역(마을) 활성화 및 재생에 기여 등으로 설정하였음

 - 대전시 빈집 관리단계는 ‘실태파악 -> 긴급조치단계 -> 소유자 우선

적 관리 -> 공공개입’ 등으로 추진토록 제안함

 - 대전시 빈집관리시스템은 일반관리시스템과 정비구역 고려시스템으로 

구분 제안하였음

[그림 6- 1] 정비구역 내 빈집 관리시스템

 - 향후 빈집관리 추진 시 과제 및 추진방안을 ‘조사자료의 건축물대장 

연동 및 빈집소유자 특정’, ‘빈집에 대한 긴급조치 규정’, ‘빈집

정보 관리방안 : 정보의 최신화방안’, ‘다양한 빈집정비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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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언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빈집정비법」 시행에 대응하며, 대

전시 빈집관리를 위한 기초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시

행되었음

❍ 2018년부터 빈집정비법 시행에 따라,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대전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 대전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빈집 실태조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빈집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지속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 및 살맛나는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적 여건에 따라 합리적 사

업배분도 필요함

❍ 향후 연구과제로는 빈집뿐만 아니라 빈점포(공실점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추진함으로서 도시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으며,

❍ 또한 현재의 빈집에 대한 계획 및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빈집, 특히 폐가로 전환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관심과 

계획적 대응에 관한 연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후주택이 폐가로 전환될 경우, 우선적인 안전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폐가를 청소년·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일정수준의 환경조성이 필

요하기 때문에 많은 직·간접적 사회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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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주요내용

[시행 2018.2.9.] [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

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

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

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

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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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

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

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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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

치하는 방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

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

는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시

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빈집의 철거)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

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

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

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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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

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

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보상비에

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不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⑥ 시장·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

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

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

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

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할 수 있다.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

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

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형 여건,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

가피하면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

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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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군수등

  2. 토지주택공사등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

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제18조(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① 시장·군수등은 가로주

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

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이 제23조에 따른 조

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

니한 경우

  3.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5. 사업시행구역의 국유지·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시

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6.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

한 경우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

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

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

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① 시장·군수등은 가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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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

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구

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

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합의체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합의체의 목적 및 사업 내용

  4.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6.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7. 주민합의체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8.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주민합의체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과

반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신고를 시장·군수등에게 하여

야 한다.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

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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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

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

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

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

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

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

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인가 변경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

행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정

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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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

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사업시행

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귀속된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

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사업시행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

다)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도록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4조(보조 및 융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공

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

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

경을 할 수 있다.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

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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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

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

공동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

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

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차장 사용권"이라 한다)를 확보하

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

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20

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2. 준공공임대주택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

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50조(정비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2.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